
<설 문>

Ⅰ. 논점의 정리

(1) 법인격없는 사단인 동창회 사무실용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甲이 계약을 

체결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있고, 또한 乙이 계약을 하면서 丙

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여 이중의 명의신탁이 존재한다. 

(2) 먼저 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법률 제정이전

의 판례이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부실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명의수탁자들의 법

률상의 지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명의신탁약정

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을 검토하여야 한다. 이를 위

해 먼저 각각의 명의신탁의 경우 그 유형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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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명의신탁의 법률관계



Ⅱ. 명의신탁에 대한 종래 판례의 입장

1. 명의신탁의 법률관계
(1) 문제점

· ·

(2) 명의신탁의 효력

(3) 판례에 의한 명의신탁의 법리

· ·

·



Ⅲ.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

1.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
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
(1) 2자간의 등기명의신탁의 경우

(2)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의 경우

2.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물권변동은 유효인 경우



3.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의 제3자에 대한 효력

4. 명의신탁의 약정 자체가 유효한 경우

Ⅳ. 동창회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의 효력 및 甲 명의로 이루어진 소

유권이전의 효력



Ⅴ.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

Ⅵ. 동창회와 乙의 법률상의 지위



Ⅶ. 설문의 해결

(1) 오피스텔 매입을 위한 甲의 계약체결과 등기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

다. 甲과 乙간의 매매에서 丙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

에 해당한다.

(2) 甲과 동창회간에는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라고 인

정되므로 甲으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한 것이 된다. 이 경우 동창회는 

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(3)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일단 유효하나 丙에게로의 등기는 

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무효이다. 따라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

고 다만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.

(4) 동창회와 乙의 지위는 모두 채권자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고 먼저 甲에

게 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마친 자가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.


